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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(도장시설 등) 대기오염 방지시

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집행률 저조 및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에

따른 국비 미편성에 따라 올해부터 동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서울연

구원 등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해

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, 방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활

성탄 교체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

있는바,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

하고자 함.

○ 또한 기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(세탁소 등)에 관한 규제 조항을

권고로 완화하고,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

록 교육ㆍ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함(안 제20조)

나.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하여 수정함(안

제21조)



다.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ㆍ홍보 및 표창 규정을 신설함(안 제22조,

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
















